
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을 
해야 하는 기업은 꼭 확인하세요!



안전관리 제도 위반 사례 & 처벌기준

신고제품 위반여부
확인 절차



불법 생활화학제품 의심사례

사례 01 번호가 제품 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아 

안전기준적합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신고(승인)번호 미기재/미실시

?????

사례 02 제품에 표기된 신고번호*의 유효기간(3년)이 

만료되었으며, 갱신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
*확인검사서(시험성적서)의 기간을 말함

신고번호 기간 만료 

사례 03 제품에 품목, 제품명, 용도, 제형, 

제조/수입자 정보 등을 누락한 경우

표시사항 누락

표시광고 제한(무독성·환경친화적) 등사례 04
무독성·환경친화적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❶ 신고·승인번호 미기재/미실시

신고번호가 제품 표시라벨 및 판매

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

→ 향초제품-신고번호 미기재로 안전성검사 실시여부 확인 불가

→ (제도위반) 안전확인 신고 미실시/미기재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신고·승인번호는 획득하였으나, 표시사항에 형식, 

숫자, 알파벳 등 단순 오류로 오표기한 경우

→ 신고번호 형식 중 중간 숫자 오표기한 경우

→ (제도위반) 신고번호 오표기

신고번호 : FB19-23-00005

❷ 신고·승인번호 오표기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제품에 표기된 신고번호의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되었으며, 

갱신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
→ 제조 당시 신고 유효기간 만료됨

   최초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갱신 정보 없음

→ (제도위반) 신고유효 기간만료

❸ 신고번호 기간만료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항목(품목, 제품명1), 용도, 제형, 효과/효능2), 

제조/수입자 등)을 누락한 경우

1) 신고제품에 한함, 2)승인제품에 한함

→ 용도, 제형 미기재

→ (제도위반) 표시사항 누락

❹ 표시사항 누락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제품에 표기된 신고번호의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되었으나, 

갱신 이후 변경된 번호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

→ 제조 당시 (‘20.03) 신고기간 만료됨

최초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갱신 후 변경된 

번호가 아닌 이전 번호를 기재한 경우

→ (제도위반) 신고번호 갱신이전번호 기재

❺ 신고번호 갱신이전번호 기재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제조년월, 중량·용량·매수, 제조자/수입자 주소·연락처, 

사용상주의사항, 응급처치, 확인마크를 누락한 경우

❻ 표시사항 누락



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• 살생물제품

• ‘무독성’

‘무해성’

‘환경·자연친화적’

‘인체·동물친화적’ 등

오해 가능 문구의 사용 제한

 • �제품명, 제품 종류 확인, 사용방법 및  

주의사항을 준수를 권유하는 문구 표시

대상

준수

사항

무독성 

제품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❼ 표시·광고 제한



안전·표시기준 위반 사례

• 생활화학제품

• 살생물제품

• 살생물처리제품

위법제품에 대한

• 판매·증여 또는

이를 위한 진열·보관 금지

• 판매 중계, 구매대행 금지

대상

준수

사항

❽ 판매 등의 금지



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(ecolife.me.go.kr)

국민이 매장에서 바코드와 앱을 

활용하여 제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

생활화학제품 정보제공 시스템


